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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 반별 보험료차등화 개정(안) 마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保險開發院(院長 : 김창수)은 「교통법규 반경력별 자동차보험료

차등화 개정(안)」을 마련하여 발표하 다.

   동 개정(안)은 지난 ‘04.10월 변경신고된 제도가 우리나라의 교통

인 라 등을 감안할 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, 언론 등 각계 의

견을 들어 융감독원에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할증완화 

검토를 요구(’05.8.26)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o 할증 상 법규 반(6개항목) : 무면허/음주/뺑소니/신호 반/속도 반/ 앙선침범

  o 평가 상기간 

    - 무면허/음주/뺑소니 : 과거 2년

    - 신호 반/속도 반/ 앙선침범 : 과거 1년

  o 할증율 

     - 무면허/뺑소니 : 1건 20%

     - 음주운  : 1건 10%, 2건이상 20%

     - 신호 반/속도 반/ 앙선침범 : 2건~3건 5%, 4건이상 10%

 동 개정(안)은 융감독원의 신고수리 후 손해보험회사에 제시되며 

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용될 정이다. 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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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내용

구 분  행 ‘04.10 변경신고내용
(‘06.9 시행 정) 개정(안)

평가 상
기간 2년 3년

 o 무면허,음주,뺑소니
  : 2년
 o 신호 반,속도 반,
   앙선침범 : 1년

할증 상
법규

 o 무면허
 o 음주
 o 뺑소니
 o 신호 반
 o 속도 반
 o 앙선침범

 

(6개 항목)

 o 무면허
 o 음주
 o 뺑소니
 o 신호 반
 o 속도 반
 o 앙선침범

 o 무면허
 o 음주
 o 뺑소니
 o 신호 반
 o 속도 반
 o 앙선침범

(6개 항목) 

 o 앞지르기
 o 철길 반
 o 보행자보호
 o 통행구분
 o 개문발차

(11개 항목)      

할증률 5 ~ 10% 10 ~ 30% 5 ~ 20%

할증
방법

 o 2건이상
  : 5~10% 
  

 o 무면허,음주,
   뺑소니 1건
  : 10%

 o 1건 : 10% 
   2건 : 20%
   3건이상 : 30%

 o 무면허, 뺑소니
    1건 : 30%

 o 2건~3건 : 5% 
   4건이상 : 10%
  

 o 음주
   1건 : 10%
   2건이상 : 20%
 o 무면허, 뺑소니
   1건 : 20%

  ○ 용시기

    - 개정(안)  : 2007.9.1부터 시행

    - 행제도 : 2007.8.31까지 시행

※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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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 첨>

교통법규 반경력요율 개정(안) 주요내용  효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가. 세부 항목별 개정내용

 □ 할증 상법규

  ○ 2004.10월 개정(안)에서는 할증 상법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

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로 확 하 으나, 우리나라의 교

통인 라에서 할증 상법규가 무 많다는 의견을 반 하여 

행 로 유지(11개 항목 →  6개 항목)

 □ 할증방법

  ○ 무면허․음주․뺑소니에 한 보험료 할증률 인상보다 신호․

속도 반  앙선침범시 보험료 할증률 인상에 한 논란이 

많은 을 감안, 이의 할증률 최소화

  ➡ 신호․속도 반  앙선침범은 2~3건 5%, 4건이상 10% 할증, 

음주는 1건 10%, 2건이상 20% 할증, 무면허․뺑소니는 1건 

20% 할증 (최고할증률: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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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평가 상기간

  ○ 2004.10월 개정(안)에서는 통계  유의성  용 실효성 등을 

고려하여 2년에서 3년으로 확 하 으나, 평가 상기간을 3년

으로 용하는 것은 할증 상규모가 속히 커진다는 의견도 

반

  ➡ 평가 상기간을 무면허․음주․뺑소니는 2년, 신호․속도 반 

 앙선침범은 1년으로 축소

 □ 용시기

  ○ ’05.5월 이후 실 을 기 으로 할 경우 소 용이라는 오해 소

지가 있으므로 개정(안) 발표후 실  사용

  ➡ ’06.5월 이후 실 을 기 으로 ’07.9월 이후부터 용하되, ’07년

은 직  1년, ’08년부터는 직  2년 실 을 용

 □ 법규 수자에 한 보험료 할인율 공표

  ○ 보험가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보험개발원이 매년 할증 상자 

등을 감안하여 법규 수자의 할인율을 정해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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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제도 개정시 효과

 □ 제도 개정 후 할증 상은 재 4.8%→4.5%로 감소되고, 할인

상은 68.6%→79.5%로 폭 증가 상

  ○ 신호․속도 반  앙선침범의 평가 상기간이 2년→1년으로 

어들어 할인 상 폭 증가

 

제도 개정후 할증․할인 상 변경 황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명, %)

구 분 할증 상 할인 상 기본계약

변경

(구성비)

512,502

(4.8)

7,312,554

(68.6)

2,828,742

(26.6)

변경후

(구성비)

481,818

(4.5)

8,472,453

(79.5)

1,699,527

(16.0)

주) 2002.5월~2004.4월(2년간) 법규 반 통계를 기 로 분석   (끝)


